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5의27] <개정 2019. 12. 31.>

입석면적 공간 및 손잡이 설치 기준

(제23조제1항제5호, 제28조제2항 및 제3항, 제29조제1항제3호 관련)

1. 1인의 입석 면적

구  분 1인당 입석면적

승차정원 23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0.125m2 이상

좌석 승객의 수보다 입석 승객의 수가 많은 
승차정원 23인승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

0.125m2 이상

입석 승객의 수보다 좌석 승객의 수가 많은 
승차정원 23인승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

0.15m2 이상

2. 입석 면적에서 제외되는 공간
 가. 운전자 공간
 나. 승강구 계단, 깊이 300mm 미만의 계단 및 승강구 작동에 필요한 면적(작

동 부속장치를 포함한다)
 다. 차실 바닥면으로부터 수직으로 측정한 높이가 1,350mm 이하인 공간(승차

정원 23인 이하인 경우에는 1,200mm)
 라. 굴절자동차의 연결부분으로서 승객의 접근이 곤란한 공간
 마. 수화물 및 탕비실 공간
 바. 차실 내 설치하는 계단의 바닥 공간
 사. 차실 바닥면의 경사가 자동차 길이방향으로 8%(입석 승객의 수보다 좌석 승

객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12.5%), 자동차 너비방향으로 5%를  초과하는 공간
 아. 좌석 공간(접이식 좌석은 제외) 등 입석 승객의 접근이 어려운 공간
 자. 운전자 좌석의 중심(조절이 가능한 경우 최후단 기준)에서 자동차 길이 방

향의 앞면 공간
 차. 모든 좌석 앞 300mm 공간(접이식 좌석은 제외하며, 측면을 향한 좌석의 

경우 225mm)
 카. 400mm와 300mm 규격의 직사각형이 놓일 수 없는 공간
 타. 2층대형승합자동차의 위층 공간
 파. 휠체어 사용자 공간(휠체어 사용자만을 위해 별도로 제공되는 공간을 포함한다)



3. 손잡이대 및 손잡이
 가. 손잡이대는 길이가 100mm 이상이며, 단면의 크기는 20mm이상 45mm이

하일 것. 다만, 승강구와 좌석에 설치된 손잡이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나. 손잡이대 또는 손잡이는 자동차의 내측 또는 벽 사이의 간격이 최소한 
40mm 이상일 것. 다만, 승객좌석전용이거나 승객좌석인원이 입석인원보다 
많은 자동차의 승강구와 좌석에 설치된 경우에는 35mm 이상이어야 한다.

 다. 입석 면적의 각 지점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측정장치의 측
정범위 내에 손잡이의 수는 2개 이상이어야 하며 손잡이 끈이 설치된 경우
에는 적절하게 고정되었을 때 손잡이로 볼 수 있다. 다만, 손잡이대의 최소
단면이 15mm인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손잡이대의 최소단면은 25mm 이상
이어야 한다.

 라. 손잡이대 또는 손잡이는 차실 바닥면으로부터 800mm부터 1,950mm까지 
높이에 설치할 것

 마. 다목에 따라 측정 시 입석 승객의 위치에서 사용되는 손잡이는 2개 중 최소
한 1개는 차실 바닥면으로부터 1,500mm이하일 것. 다만, 승강구와 부속장
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전체 입석면적의 20% 이하이어야 한다.

 바. 손잡이대는 입석 공간과 자동차의 측면 또는 뒷면 내측 벽에 좌석이 설치되
어 있지 않는 공간에는 차실 바닥면으로부터 800mm부터 1,500mm까지 바
닥면과 평행하게 설치될 것

 자. 승강구에 설치하는 손잡이대 또는 손잡이에 대한 요구사항
   1) 승강구 출입구는 양 측면에 손잡이대 또는 손잡이를 설치할 것. 승강구 측

정 장치가 동시에 2개가 통과 할 수 있는 승강구의 경우 출입구 중간부분
에 하나의 지지대 또는 손잡이대를 설치할 것

   2) 승강구에 설치하는 손잡이대 또는 손잡이는 외부와 계단에서 사용할 수 있
도록 승강구 부근에 설치하고 지면과 각 계단 상부로부터 800mm부터 
1,100mm까지 높이에 설치할 것

   3) 외부에서 이용하는 손잡이 위치는 제1단 발판의 바깥쪽 끝에서 내측으로 
400mm 이하

   4) 각 계단에서 이용하는 손잡이 위치는 각 계단의 바깥쪽 끝에서 내측으로 
600mm 이하

 차. 2층대형승합자동차의 아래층과 위층을 연결하는 계단에 설치하는 손잡이대 또
는 손잡이에 대한 요구사항

   1) 계단이 설치된 공간의 각 측면에는 각 계단 상부로부터 800mm부터 
1,100mm까지 높이에 손잡이대 또는 손잡이를 설치할 것



   2) 아래층과 위층을 연결하는 계단 부근에 입석승객이 사용할 수 있는 손잡이
대 또는 손잡이를 각 층 바닥면으로부터 800mm부터 1,100mm까지 높이
에 설치할 것

   3) 아래층에서 이용하는 손잡이 위치는 제1단 발판의 바깥쪽 끝에서 내측으로 
400mm 이하

   4) 각 계단에서 이용하는 손잡이 위치는 각 계단의 바깥쪽 끝에서 내측으로 
600mm 이하


